
예 산 총 칙

2009년도 추경 4 회

제  1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359,037,767 40,771,133

일반회계 931,962,077 27,958,862

특별회계 427,075,690 12,812,271

공기업특별회계 122,329,257 3,669,878

상수도사업 51,289,687 1,538,691

하수도사업 71,039,570 2,131,187

기타특별회계 304,746,433 9,142,393

공유재산관리 17,194,091 515,823

주택사업 36,100 1,083

의료급여기금 4,499,477 134,984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기금운영 1,115,000 33,45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 1,730,000 51,900

도시재정비촉진 517,000 15,510

도시개발 19,919,676 597,590

기반시설 1,210,000 36,300

교통사업 44,685,093 1,340,553

도시철도건설사업 213,839,996 6,415,200

제  2 조 세입 ·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와 같다.
단, 각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으로 한다.

제  3 조 2009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

제  4 조 2009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제  5 조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147,012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2009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53,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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